




성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: 

아동청소년성보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 에 관한 법률:․ ․ 

특가법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관한 법률: 

특강법 특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: 



살인범죄 수 양형기











 타 강압 나 협 등에 하여 강 상태에 행에 가담

한 경우 형 에 해당하는 경우는( 12 )

 행 단순 공 하 뿐 행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,

직 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행도 사 비 지

 사 공

 피해

 거 비

 도주계획 사 수립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화 사람 살해한 경우

 폭 용하여 사람 살해한 경우

 살해 피해 신체 고 상한 경우

 나 등 흉 사용하여 신체 등 수십 차 찌

거나 가격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살해 목 경우



 재 취득 목 경우

 행 간 리 목 경우· ·

 업사용 목 경우

 동 착취 매매 착취 목 경우, ,

 목 경우



○ 알코 약 등 복용에 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 경우,

미한다.

○ 다만 형 강간살, 4 사강간살/ /강 행살 약취, ·

미 살해 질살해에는 용하지 아니, 한다.

○ 양형 살 살해 그 미수 죄 특가 상, , 보

복살 , 죄 강도 죄 약취 죄 한 과 미한다, , · .





특별양형 에 한 평가 결과 가 역에 해당하는 사건에①

특별가 만 개 상 재하거나 특별가 가 특별2

감경 보다 개 상 많 경우에는 양형 에 고하는2

형량 상한 지 가 한다1/2 . 그 결과 상한 25

과하는 경우에는 징역 택할 수 다.

특별양형 에 한 평가 결과 감경 역에 해당하는 사건에②

특별감경 만 개 상 재하거나 특별감경 가 특별2

가 보다 개 상 많 경우에는 양형 에 고하는2

형량 하한 지 감경한다1/2 .

양형 에 고하는 형량 가 상 가 감경에 한 처/

단형 하는 경우에는 상 처단형 상한 또는 하

한에 다.

양형 상 양형 에 포함 상 감경사 에 하

여 상 감경 하지 않 하는 경우에는 량감경

사 고 한다.



개 다수 에 어 는 본 죄 형량 상한에 다2 ,①

죄 형량 상한 합산하여 형량 한다1/2 .

개 상 다수 에 어 는 본 죄 형량 상한에3 ,②

다 죄 형량 상한 가 죄 형량 상

한 째 죄 형량 상한 합1/2, 1/3

산하여 형량 한다.

본 죄 형량 하한보다 다 죄 형량 하한③

경우에는 다수 죄 처리 결과 한 형량 하한

다 죄 형량 하한 한다.





 양형 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확 실형 집행 료,

행시 지 계산한다.

주 사 만 개 상 재하거나 주 사 가 주2①

사 보다 개 상 많 경우에는 집행 고한다2 .

주 사 만 개 상 재하거나 주 사 가 주2②

사 보다 개 상 많 경우에는 실형 고한다2 .

또는 에 해당하나 사( ) (③ ① ②

사 개수 차 가 주 사 주) ( ) ( )

사 개수 차 보다 많 경우 거나 또는 에 해, ① ②

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참 사 합 비 ·

평가하여 집행 여 결 한다.



범죄 수 양형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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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타 수단 피해 간 움직 지 못하도 만든 행

 담 늘 몽 그 도 사용하여 피해 신체에, ,

해 가하는 행

 에 질 삽 하는 행

 그 에 에 하는 행

 행 과 한 경우

 피해 우 등 다 사람 보는 앞에 행, ,

지 경우

 희 한 도 사용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



 행도 사 비 지

 사 공

 피해

 거 비

 도주계획 사 수립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다 행 과 에 신고 막 하여 행 지 경우

 피해 에 한 보복 원한 감에 행 지 경우,･

 재산상 득 얻 하여 행 지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사 ( )師弟

 지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



①







 양형 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확 실형 집행 료,

행시 지 계산한다.

 행 내용 처 경합 등 합 고 하여 사,

한 행 복 하 다고 단 는 경우 미한다.

 다만 수회 간 행 가 단 죄가 는 경우는 한다, .

 피해 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도 하는 등 행

계획 또는 사 비가 없고 행 사 없 다 목 피,

해 하는 과 에 비 행 사 가지고 지

행 미한다.




